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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7

주 문

수임자 의장 는 원회

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소  원회에 그 밖의 안건은 

의장에게 의안 정리권을 임 하여 처리함

의안정리권의 임 범

명백한 오자 탈자 락 등 착오발생사항 정리

소  원회나 본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이 락된 경우의 보완

띄어쓰기 부호 등 맞춤법에 맞추기 한 정리

인쇄상 오류 산안의 숫자정리 구두  등에 한 보완

의안정리의 한계

의안의 정리 범 는 명백한 오자나 오류 등에 한하여 정리할 수 

있으며 의안의 정책  내용면까지 실질 으로 조정은 불가함

제안이유

본회의에서 의안이 의결된 후에 서로 되는 조항 문구 숫자  

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

의 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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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사항을 의사진행 에 일일이 회의에 부의하여 정리한다는

것은 시간 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운 이 지체되므로  

의사능률을 제고하기 한 편의 인 조치가 필요함

련근거

인천 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조

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되는 조항 문구 숫자

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는 원회에

임할 수 있음

참고사항

제  의회 의안정리권 임

제 회 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본회의 의결로 임

의  장 본회의에 직  부의하여 의결하는 안건․

원회 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안건․


